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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February 24, 2020, non-face-to-face treatment has been temporarily allowed in Korea to protect patients and medical staff 

from COVID-19, and it has continued to be conducted until now. And on May 3, 2022, the Presidential Transition Committee an-

nounced the ‘National Tasks’ to be focused on, including the institutionalization of non-face-to-face treatment centered on primary 

medical care. Concerns about non-face-to-face treatment in the medical community are increasing, but non-face-to-face treatment 

is currently being conducted without any restrictions.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propose essential conditions for the safety of pa-

tients so that non-face-to-face treatment can be performed as a complementary means of face-to-face treatment.  (Korean J Med 

2023;9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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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코로나19의 판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국민들은 비대면 진

료를 일부 경험하게 되었다. 지리적 문제나 의료 시스템 때

문에 오래전부터 비대면 진료를 준비하고 시행한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제대로 준비할 시간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비대면 진료가 편리하고, 관련 산업계가 발

전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강하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환자

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사들 입장에서는 쉽게 받

아들이기 어렵다. 비대면 진료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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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후 진행해도 늦지 않는다. 하지만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는 이유로 법을 제정하고,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

려 한다면,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본 론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의 성능이 빠른 속도로 발달한다고 

해도, 아직은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는 대면 진료를 대

체하기에는 시기상조이다[1]. 따라서 의사-환자 간 진료는 

대면 진료가 우선이 되어야 하며 비대면 진료는 보조적 수단

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기본 전제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동

시에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이루어지면, 환자를 안전하게 진

료할 최소한의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2]. 

첫째, 진료 형태는 재진만 허용해야 한다. 비대면 진료를 

도입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 초진을 허용하지 않고 재진만을 

허용하는 나라가 대부분이다. 일본이나 영국같이 비대면으

로 초진이 가능한 국가라도 기존에 다니던 동네 단골 병/의

원 의사나 주치의에게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초진 시 정

상적인 대면 진료의 형태를 벗어난, 전화 상담을 통한 문진

이나 화면에서 볼 수 있는 영상을 통한 진료는 환자의 안전

을 보장하기 어렵다. 

둘째, 정부는 비대면 진료 시 이용하게 될 프로그램에 대

해 대한의사협회가 주도적으로 이를 인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비대면 진료 

프로그램들은 민간에서 개발하고 운영하지만, 이에 대한 규

정이 미흡해 약물 오남용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 의약품에 대한 광고, 환자 유인 행위, 불법 의료 

광고와 같은 부분들은 의사들이 제일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전문적인 비대면 진료 프로그램 관리 방안 및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셋째, 비대면 진료는 실시간 화상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이

루어져야 한다. 코로나19 때 전화나 SNS 등을 일시적으로 허

용했으나, 환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진료의 안전성을 확보하

기 위해서는 실시간 화상 진료가 제일 좋은 방법이다[3]. 다

만 의료기관이 이러한 전용 장비를 갖추어야 하는지, 아니면 

실시간 화상 진료가 가능한 PC나 모바일 기기로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게 할지는 고민이 필요하다.

넷째, 비대면 진료 제공 주체는 환자 거주 지역 내의 의원

급 의료기관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자유방임형 의료 이용 

체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비대면 진료 시행 초기

에 제도적 정비를 하지 않고 비대면 진료를 시행할 경우, 심

각한 의료 전달 체계 붕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만성질환이나 경증

에 대한 처방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차 의료기

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중증질환은 병원급 이상의 의

료기관에서 대면 진료로 환자를 보는 것이 맞다. 

다섯째, 비대면 진료의 속성상 만성질환을 대상으로 우선

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질환은 치료 난이도나 

경과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에 적

합한 질환을 정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다른 나라처럼 고

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에 대해 우선 시행하고, 추후 

질환을 추가하는 것은 각 전문과 및 관련 학회 등과 심도 있

는 논의 후 결정해야 한다. 

여섯째, 제공되는 비대면 의료 서비스에는 진료 시 진단 

및 처방뿐만 아니라 의료 상담이나 교육도 추가할 필요가 있

다. 몇 년 내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는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한 일상적 건강 관리를 위한 상담이나 교육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료 수

가를 고려하는 단계에서 이를 고민해야 한다. 다만 원격 모

니터링은 아직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의 유효성이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고려해야 한다.

일곱째,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할 수 있는 약에 대한 제

한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대면 진료 시 마약 및 

향정신성 약물 처방을 제한하고 있고, 처방할 수 있는 약을 

최소한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만약에 비대면 진료 후 

약의 배송을 허용한다면 비대면 진료를 받은 일차 의료기관

의 근접 약국에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약사회에서 우려하

는 사항을 줄일 필요가 있다. 

여덟째, 수가는 비대면 진료 시스템 구비, 관리 및 운영 비

용, 대면 진료에 비해 늘어나는 진료 시간 등을 충분히 고려

해 현재의 대면 수가보다 높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의 국가에서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 대면 진료와 동등한 수준

에서 수가를 적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대면 진료 수가가 

워낙 낮기 때문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서

라도 필요한 부분이다. 

아홉째, 비대면 진료는 정보 통신 기술을 이용하므로 의사

의 통제 범위 밖의 요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의료 과오에 대해 의사의 법적 책임 소재 면제 및 책임 면책 

사유에 대한 법률적 보장이 필요하다. 위험성이 훨씬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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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에 대해 대면 진료와 동등한 법적 책임을 요구할 

경우 사실상 비대면 진료를 불가능하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4].

결 론

정보 통신 기술과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의 발달로 불가능

하게만 보였던 비대면 진료가 눈앞에 다가왔다. 비대면 진료

가 환자를 위해 꼭 시행해야 한다면 환자의 안전을 위한 환

경을 만들고 보안할 수 있는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

나 시대적 흐름에 뒤쳐지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로 제대로 준

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히 비대면 진료가 진행되어서

는 안 된다. 환자를 위한 정책일수록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중심 단어: 비대면 진료; 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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